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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헌법 등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

고 있다. 아직까지는 범죄피해자를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는 형사사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협력이 무엇보

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은 현재의 피해자 지원시스템에서는 적

지 않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00년대부터 피해자 관련 중앙정부 부처의 개별적

인 피해자지원 대책에 따라 급격하게 피해자지원 기관 및 단체가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관 및 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지원서비스의 중복제공, 산만한 운영, 피해자가 접근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는 지원제도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다양한 협력 관련 기관 및 단체들 사이에서도 

각 중앙정부 부처의 계획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

까지도 그 운영에 있어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한다.

최근 경찰에서는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대해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

톱 지원체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피

해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피해자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5년 3월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사)손해보험협회,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유관기관과 피해자보호

를 위한 MOU체결을 하였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협약식 행사에서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가 피해자 보호·지원의 골든타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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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가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적으로 연결돼 보다 세밀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2015. 3. 13. 뉴스한국; 헤럴드경제). 경찰조직 창설 70주년인 

금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업무가 가

능하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으로서 지역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

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유관단체들을 촘촘히 연계한 연결망 구축하고, 이를 통해 범

죄피해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다양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있어 협력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

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원스톱 혹은 통합적

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백일홍, 2014: 4).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는 주로 경찰수사상의 피해자의 인권침

해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다(김용세·김재민, 2006; 장규원, 2005; 박주상, 2004; 김

재민, 2003; 정현미, 2000). 이러한 연구에서는 경찰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확

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에 멈추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필요

성과 기능, 체계적 구성요소, 범위, 방향, 구축 모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

였다(백일홍, 2014: 4).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체계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 협력기관들과의 관계 및 필요한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기존의 유관기관 간의 MOU체결

을 통한 업무협조 요청체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

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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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활동 영

역별로 파악해 볼 것이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간 상호작용은 사회연결망분석 기법

을 이용하며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밀도와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매개중심

성, 위세중심성 등의 지표를 사용한다.

둘째, 각 범죄유형별 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위치를 도출하고 그 역할에 논하여 보

고자 한다.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통하여 경찰의 구조적 위치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분석의 틀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경찰의 역할, 그리고 네트워

크 이론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을 한다.

둘째,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 주요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국

내·외에서 발표된 이론적․실증적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며,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인터뷰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한다. 주요 연구목적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

해 이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여,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조사 시점인 2015년 8월~9월로 한다. 둘째, 연구

의 대상적 범위는 문헌고찰과 경찰공무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눈덩이샘플링(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셋째, 연구

의 내용적 범위는 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하고 있는 이해관계기관의 상

호작용 관계와 그 안에서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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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에서 경

찰의 위치를 조명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경찰의 

발전적 역할을 제시하며, 협력네트워크의 의미와 지향점, 그리고 필요한 구성요소

들을 구조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관 중심, 피해자 중심, 서비스 중

심의 네트워킹 특징들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협력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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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이론적 논의

1.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피해자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라틴어 

‘Victim’에서 유래되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위해 제

사에 바쳐진 사람 또는 동물로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희생’의 개념에 근거를 

두었다. 그 후,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어 현재 이해되는 개념인 다른 이유로 인해 

상해, 손실 또는 고난을 겪는 사람으로 이해된다(백일홍, 2014: 6).

세계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초는 1985년 UN의 ‘범죄피해

자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이다. 

UN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선언에서는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형사상 절차의 진행과 상관없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의 가족이나 도와주려다 피해를 당한 사람까지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단, 

직접적인 피해자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칭하고 있다(백일홍, 2014: 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

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명시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관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

죄피해자의 개념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 외에 간접

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상식, 200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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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경찰청훈령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2조에서는 ‘피해자’란, “범죄피해

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의미하며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범죄피해자법(Victim of Crime Act U.S.C 10607(e) 2)은 피해자의 개

념에 대해 범죄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로 다음

의 자를 포함한다. 피해자가 18세미만이거나 책임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또는 사

자인 경우에는 법률상의 후견인, 배우자, 양친자, 형제자매, 그 외의 가족 구성원, 

법원이 지명한 그 외의 다른 자로 규정하고 있다(송기오·강경래, 2005: 43).

2.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서 범죄피해자

피해자보호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정신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기본하고, 범죄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이

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재활을 지원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 하는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

적·의료적·사회적·심리적 지원 제공이며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등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장규원, 2011: 23; 백

일홍, 2014: 10).

즉, 범죄로부터 형사절차상 보호의 의미와 그 외에 범죄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

호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형사절차상 보호는 형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진술할 권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한다. 특히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이나 언

론기관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그 외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형사상의 절차 종료 후에는 범죄판결이나 수감과정 및 보호

관찰 과정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인권운동 및 사회활동을 실

시한다.

피해자지원의 영문은 ‘support’, ‘assistance’, ‘service’ 등 다양한 표기로 지칭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권 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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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에 의거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

는 기본권이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피

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의한 개념이며, 범죄피해로 인해 법률상 심한 부상

을 입은 피해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범죄피

해로부터 구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인이 도주하여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검거하

였더라도 범인의 재산이 전혀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범인

을 대신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범죄피해구

조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되어 있

으며,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방조·부정·용인한 행위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

19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백일홍, 2014: 15).

한편, 피해자를 돕는다는 개념은 더 이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자연재

해 또는 빈부격차 등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 지원한다. 

특히 인권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원조’의 개념이 사용한다. 

스위스의 피해자원조법(Bundesgesetz über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OHG)은 

범죄피해자에게 효과적 원조를 제공하고,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규원, 2011: 34).

피해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에 따라 피해자 지원의 의미와 유형이 달라지기도 한

다. 기존의 응보적 차원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 사건의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이 중

점이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개념 최소한의 수단을 의미할 뿐이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복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지원은 주체기관인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지원

내용도 달라진다. 또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

라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욕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더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

서 그 방향도 공식적인 지원에서 비공식적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백일홍, 20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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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법률적, 경제적, 주

거지원, 신변보호, 상담서비스 제공, 의료적 등이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

원하는 기관은 성격에 따라 국가기관과 민간단체로 나눠볼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나누

어져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적인 활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

고, CARE요원이나 피해자 인권과,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

터, 각종 상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에 의한 운영은 국가와 달리 개인이나 임시단체에 의한 조직체로서 후원

이나 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등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순수민

간단체와 일부 국가의 보조와 후원과 기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절충민간단체가 

있다.

피해자대책에 있어서 가장 앞선 북미와 유럽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피해자학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민간단체들의 피해자지원활동이 널리 공감을 얻는 등 피

해자보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 

후 정부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간자원단체들

이 주로 여성과 아동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였고 심리적 상담 또는 법률 

상담 등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김용세, 2002: 26).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지원단체가 미비하고, 기존법상 형사소송법에서

도 보호의 범위는 피해자학의 일반적 보호를 위한 제도에 비해서 아주 미흡한 수준

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나 기부가 활성화 되지 않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

합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난발하

는 지원기관들의 운영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현재 피해자지원에 있어 운영되는 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논의하

기 위해서 피해자지원 서비스공급 국가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

간단체의 피해자지원 공급주체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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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범죄로 인하여국민

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구제할 의무도 있다. 특히 배상명령에 의한 피해 자구제

가 피고인이 무자력이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국

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필요하게 된다(강동욱 외, 2013: 787). 현재 우리나

라는 검찰과 경찰 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부서를 두고 피해자들의 신변보

호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1)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경찰은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에 대해 현장에서나 피해자의 신고로 가장 먼저 피해

자와 접촉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 범죄의 초기개입 등 보다 전문적인 범죄피해자 지

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중요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찰은 범

죄에 대한 가해자의 발견, 체포, 증거수집 등의 범죄사건을 처리하는데 주력하다 보

니,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소홀하였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정책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경찰조

직도 이에 맞춰 피해자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매뉴얼을 발간하고, 경찰청 

수사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개설하는 등 최근에 들어서야 피해자보호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선 것은 2004년 8월 17일 경찰

청훈령으로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제정하였고 그해 9월부터 전국의 각 경찰서에 

수사과 형사반별로 범죄피해자서포터를 지정하여 수사초기의 직접지원활동을 전개

하였다. 또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범죄피해자보호의 강화와 인권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대책실

을 인권보호센터도 확대하여 개편하고, 각 경찰서의 수사과장과 청문감사관을 인권

보호 기관으로 지정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

다(임국빈, 2006: 29).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 위치한 경찰병원 내에 처음으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

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병원,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에 공조하여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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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후, 2007년 3월에는 5개 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에 피해자심리전문요

원(CARE 요원)이 도입되었으며, 운영 초기에는 서울청과 경기청에는 형사과 강력계 

배치되었고, 인천청과 대구청, 부산청은 수사과에 배치되었다(백일홍, 2014: 62). 

이전의 범죄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했던 경찰에게 범죄수사과정에

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경찰 자체적인 

피해자지원 기구를 다양하게 구성할 만큼 확대되어 가고 있다.

(1) 피해자 보호 담당관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방지 등의 지원활동대한 업무

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기준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관 감사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계를 운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 전담체계로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정책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방경찰청 및 경

찰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청문감사담당관 또는 청문감

사관을 피해자 대책관으로 두고(동법 제10조), 해당 경찰관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총괄하고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대내 교육과 대국민 홍보 계획수립, 시행 등을 임무로 한다(동법 제11조). 

이 밖에 전담체계로서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케어(CARE)요원은 범죄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각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및 경

찰서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배치하고, 피해자보호관은 피해자서포터로서 해당 경찰

관서의 수사부서 소속으로 배치되었다.

(2) 성폭력피해자등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2000년도 초반에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 진료와 수사지원 지연으로 3일간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 서울 경찰병원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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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고, 이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에 센터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현재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

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설립 목적

이 있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그 근거규정으

로 하며, 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수

사과정에 있어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피해의 치유까지 종합적으로 이루고자 한다(백일홍, 2014: 63).

원스톱지원센터는 센터장, 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 수사팀을 두며 여성가족부

와 협의하여 팀명 변경 그 외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수탁병원장으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 총괄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또한 유관기

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수사팀으로는 파견하여 상근하는 경찰관과 상담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

성된다. 여기서 파견 경찰관은 해당 경찰관서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진술녹화·사

진촬영·성폭력응급키트에 의한 증거수집과 입회·감정의뢰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신속한 보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피해자 상담 및 자문 

변호사 등 연계를 통해 각종 법률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담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호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함께 증거채취

를 한다. 임상심리사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로서 아동·장애인 전문 상담과 아동 

및 피해자 부모의 심리치료 및 심리평가를 담당한다(여성가족부, 2012: 1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부터 분기별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100% 국가 보조금이 지원 되었지만, 운영수행체계를 개편

하여 국고지원은 50~70%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매칭사업을 통해 운영된다.72) 일

반적으로 국가보조금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전체예산의 70%,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전체예산의 30% 지원받아 운영된다.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 의해 경찰서에 접수되거나, 상담소 등 민간

단체를 통해 접수되면, 해바라기센터로 바로 연계되어 1차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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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도모하고, 상담기록표를 작성한다. 여기는 가해자의 정보는 물론이고, 피해자

의 정보, 욕구, 가족정보 등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후에 사건을 분석하여 피해자에

게 필요한 지원을 구상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백일홍, 2014: 65).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통해 증거물을 재취하고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의

사로 구성된 전담 의료진을 통해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을 한다. 피해자의 증

거채취 및 치료를 마친 후, 수사지원을 위해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편안

한 분위기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한다. 법률 지

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경찰청 무

료법률지원단(경찰병원에 한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후에도 상담소, 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회복귀 및 재활지원을 꾸준

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백일홍, 2014: 65).

(3)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요원)

범죄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손실 외에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아 고

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김효정, 2012: 103).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6년 8월, 피해자의 

직접적인 손실피해와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해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 

최초로 심리학 전공자를 CARE팀 소속 정규직 경찰인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 특

별 채용하여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케어요원은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의 약자로, 위기개입 및 

지원·대응을 의미하며, 영어단어인 care의 돌본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케어요원은 각 지방청에 배치되는데 2007년에 1기 10명은 5개 지방청의 형사과

(혹은 수사과)강력계에 수사경과를 부여받아 2명씩 배치되었고, 1기 한명이 서울에 

추가로 배치되었다. 이후 2010년 9월에 케어팀의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있는 경찰

청 수사국 소속의 인권보호센터가 감사관실로 이관되면서 케어요원들도 수사부서

에서 청문감사관실로 소속을 옮겼다. 현재 총 17개의 지방청에 평균 2명씩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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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32명이 활동하고 있다(백일홍, 2014: 67).

케어요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 등의 강력범죄 발생 시 초기에 현장

에 출동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 평가를 통해 심리적 지

원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 및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관련된 범

죄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적 지원 및 피해자에게 필요한 절차적 권리 및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경찰자체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담

실 운영이나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평가지 및 심리 측정 도구 등의 구비만 예

산으로 지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발생 초기부터 개입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파

악하고 지원을 위한 계획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백일

홍, 2014: 67).

(4) 임시숙소

2014년 4월부터 시행중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을 최초로 확보하는 

사업은 강력범죄 및 보복범죄를 우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에 피해자 임시숙

소 숙박비용을 제공하며,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다. 현행법상 특정범죄에 한하여 범죄

피해자의 임시 거주시설이 성폭력·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만 제공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2) 법무부와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에 있어 법률의 제정과 주체적인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피해자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운영·감독

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경찰

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

결망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백일홍, 2014: 68).

2004년 10월부터 검찰수사관 중 경력과 법적지식이 풍부한 6-7급 직원을 대상으

로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배치했다. 피해자 지원 담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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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로부터 상담이 접수되면 범죄피해자와 전화 또는 면접 상담을 실시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및 법적 구제방법에 대한 조언을 한다(임예윤, 2014: 87).

1차 계획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와 2차 계획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범죄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계획으로 범죄피해자에 원상회복과 피해자의 

지위강화, 사생활 평온보호를 정책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는 정책과제 1차에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

자구조금 지급,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법률구조 지원, 주거 및 고용의 안정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 ‘교육훈련과 조사

연구 및 홍보’를 위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및 연구와 홍보활동, ‘민간단체 지원·

감독’, ‘범죄피해자보호 기금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다(백일

홍, 2014: 68).

현재 추진 중인 2차 정책과제는 ‘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조

기지원시스템 확립,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의료·주

거·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자립적 자활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참여권 보장, 전문가의 조력으로 자유로운 진술 보장,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및 형사절차상 2차 피해 방지를 내용으

로 한다. 기존의 1차 정책과제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사안으로 하였다면, 2차 정책과제는 이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시

스템 구축, 법률적 근거를 통한 형사절차 참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법무부 인

권구조과, 2014).

(1)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는 2010년 7월 법무부로부터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및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서울 송파구에 설립하여 시범운영을 하

였다. 2010년도 초기에는 ‘피해자 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부산에

서 2012년 7월에 스마일센터로 개소하게 되었다. 현재는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사회복

지사, 행정요원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협력하여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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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심리학적 평가, 심리치료, 상담, 법률지원,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 내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생활관)을 단기로 이용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비용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스마일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고, 총괄팀장

이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팀은 다시 심리지원, 사례지원, 행정지원 및 시설관

리로 나눠진다. 심리지원팀은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로 구성되며,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과 진료,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맡으며, 사례지원팀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간호사, 안전요원으로 구성되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

계하여 사례접수 및 초기면담, 피해자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입소자의 생활지도와 수

사·법률지원을 담당한다(서기호, 2013: 24; 백일홍, 2014). 

법무부 산하의 스마일센터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단

독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과 임시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활동한다. 2013에는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464명에 대해 심리치료를 제공하였고, 임시거주 및 법률지원서비스

를 6,772건 제공하였다(법무부 인권구조과, 2013).

(2) 형사조정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 한다. 여기서 조정(調停, mediation)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

는 것이다. 화해(和解, compromise)는 분쟁의 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仲裁, 

arbitration)와 구별된다.

조정과 중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구별된

다. 즉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반면 조정은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이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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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부터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

다. 이는 범죄사건 기소이전에 피해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활

한 화해를 위해 회복적 이념을 반영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형사조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장규원, 2011: 393). 첫째, 민

사사건의 형사 분쟁화 등 소송으로 치닫는 각종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회

의 전반적인 분쟁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형사조정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벼운 분쟁이나 사소한 시비로 인한 

사건은 형사사법기관 업무를 가중 시킬 수 있으나, 형사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조

정자가 분쟁을 사법적 절차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결하기 때문에 과다한 소송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형사조정은 사회적 명예, 정신적 충격 등 개인적 피해의 조기 구제가 가능

하다. 당사자 사이의 사소한 분쟁이 형사사건화되어 그들이 경찰, 검찰, 법원에 드

나들게 되면 개인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넷째, 형사조정은 지역사회의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범죄는 분명 사회문제

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법은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다섯째, 형사조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는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

정에 회부된 사건은 이웃, 친구 등 서로 안면이 있고 가까운 사이의 가벼운 분쟁이

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는 피해복구를 통한 손해의 보전, 범죄에 대한 복수와 

응징 감정의 해소,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피해복구 등

이 더욱 절실한 법률 소수자나 약자에게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자를 매개로 한 

조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꾀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

실 직제 제2조에 의해 1988년 2월 25일에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11

다.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

면서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

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고, 각 부처 청의 협조요청 외에 여성의 권

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몇 차례의 직제 개정을 거친 후 1998년 2월 28일 폐지되었다.

그 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 2월 28일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

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특히, 1999년 2월 8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

하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할 여성가족부

를 신설하였다.

신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성의 지위와 

권익뿐만 아니라 여성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

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발전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

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2005. 3. 24)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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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

족부로 개편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피해자지원기관으로는 각 지역병원에 설치되어 성폭력, 가

정폭력, 성매매의 피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가 있다. 이는 아동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를 갖추기 위해 2004년 여성가족부의 전담기관으로 서울 연세의료원 설립으로 시작

되었다. 또한, 원스톱지원센터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의 처리

를 위해 피해자의 의료치료 및 심리치료는 물론, 형사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 없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백일홍, 2014).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인프라 개편·확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에 유형이 복잡한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

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의 3개의 성폭력피해자통

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 센터’로 일원화하고 해바라기아동센터 경찰 수사지원 활성

화, 서비스 지원 대상 조정 등의 기능을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성폭력 해바라기센터 36개

소(2개소 확대), 성폭력 상담소 100개소(4개소 확대), (가정폭력)주거지원시설 239호

(40호 확대), 가족보호시설 21개소(3개소 확대), 이주여성보호시설 28개소(1개소 확

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센터, 보호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 

및 지원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5년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18개소)에 전담인력의 배치로 신속한 피해자 긴급구조 및 시설 연계지

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대하여 갈 곳 없는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형 공동생활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상담·사례관리로 탈 성매매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경영 컨

설팅을 실시하여 탈 성매매 여성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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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교육부는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행정기관으로, 학교폭력대책과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를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피해

자 전담기관을 운영한다. 2004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5년마다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학교폭력을 국정과제의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현장중심 학

교폭력 대책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백일홍, 2014). 

교육부는 학생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 학생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확충과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가정형 Wee센터 및 Wee스쿨을 확대 설치하는 등 피해학생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운영 등 피해학생 특화 전문

치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특별교육 및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등의 

가해학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가해유형및 심각성 등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 및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복적 관점의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화해·분쟁 조

정 및 안정적 회복 지원을 위하여 ‘분쟁조정 지원단’ 및 ‘학생 생활지도 자원 봉사

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1월 12일 교육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피해상담에서부터 사건 이

후까지 학교폭력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운

영하고 있던 전문상담기관을 통합하여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시·도 광역 

단위 지방경찰청에 17개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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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적인 근거로 지방조례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과 관

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3월 6일 청주시에서 제정한 ｢청주시 아동·여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자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사에 영

향을 미쳐 정책의 입법 경쟁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조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살아있

는 법으로 가능하게 한다(박광섭·김혁, 2013: 441). 

다.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출현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

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1년 4월 설립

된 한국성폭력상담소이다. 이후 1994년 성폭력 특별법과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민간단체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00년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시행 2000. 7. 13.)의 개정으

로 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가하였고,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

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4년 ｢노인복지법｣(법률 제7152호, 시행 2004. 7. 30.)의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방지센터 등이 만들어졌다(임예윤, 2014: 78).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1366등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조직으로는 범죄피해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

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 이는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피해자의 지원이 아닌 

모든 강력범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전국 단위의 민간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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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이다. 2000년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

성이 논의되었고, 다른 기관들은 상담에 중점을 둔 지원만 행하였기 때문에 범죄피

해자의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2003년 6월 16일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9월 5일 김

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구미센터가 먼저 생기고, 12월 달에 

김천센터가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1월에는 대전 검찰청 건물 산하에 대전범

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각 설립되었다. 김천·구미는 초기에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

을 띠고 있었으며, 대전의 경우에는 절충적인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며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 민간차원과 정부기관

의 대책을 두고 운영을 비교해보고자 함이라고 생각된다(백일홍, 2014).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상담업무이다. 범죄발

생 직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서는 ‘범죄피해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및 법률·의료·형사조정 등의 상담을 하고 있다. 

둘째,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으로 하고 있다.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자력이 없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운 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정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가 

있으며,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원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진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생계비, 학자금의 보조

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

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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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지원기구로서 성격을 띠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적

인 설립을 위해 법무부 및 검찰에서 일괄적으로 검찰청 건물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은 집행기관인 각 분과위원회에 따라 계획되지만, 그 외

의 피해자의 생활서비스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활동을 시행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

터는 센터별로 지역적, 사업적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가 형성되어있고 위원들은 

무보수로 활동하거나 실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조직은 이사

회 및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화와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각 센터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백일홍, 2014).

2)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1980년대 후반에는 여성단체

를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56년는 여성문제연구원 부설기관인 여성법률상담소가 창립되었고 1983년에 여성

에 대한 폭력이라는 대명제에서 아내학대에 대한 상담을 위한 여성의 전화가 창립

되었다. 그 후 1987년에 여성민우회와 여성단체연합 등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공통

적으로 성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 복지의 향상, 민주 사회 실현과 이

를 위해 여성운동단체 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에는 활발한 여성인권 운동을 바탕으로 과거에 숨겨져 왔던 성폭력이나 가

정폭력의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백일홍, 2014: 112).

과거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사적인’, ‘중요하지 않은’ 일, ‘수치스러운’ 

성문제, ‘여성의 정조에 대한 문제’, ‘여성들의 거짓말’로 치부되어 왔기에 문제시되

지 않았다. 또한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과 성문화는 성폭력 생존자가 적절한 지

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처럼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문

제의식도 희소한, ‘성폭력’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

라는 것을 알려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이다. 지금까지 7만

5천여 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성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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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 및 제언 활동, 정책 감시 및 비판, 성폭력 통념을 깨기 위한 출판사

업과 대중교육 등 활발한 반성폭력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상

담하고 지원한다. 성폭력피해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성폭력피

해생존자 자조모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부설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 ‘열림

터’ 운영 등이 있다. 

둘째,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를 바꾸어 나간다. 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 확

산 활동, 성차별/성폭력 문화를 바꾸는 활동,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폭력 관련 서적 

출판, 부설 연구소 ‘울림’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활동을 한다. 성폭력특

별법 및 형법 제/개정 운동, 경찰, 검사, 수사관 및 사법부 의식 개선 운동, 여성, 성

폭력 관련 정부정책 감시 및 제언, 국제인권조약 기반 법/제도 감시 및 비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정 폭력 상담소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정서적 지원과 아울러 가정 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한 가정생활을 정착시키

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평등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에 그 목적

이 있다.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해 가정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가족 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 폭력 피해자 심리 상담 및 가해자 교육에 힘쓰며, 어린이 

가정 폭력 및 학대 등 가정 폭력으로 상처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

여 가정 폭력 피해자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정 폭

력 상담자들에 대한 경찰서, 심리 상담 센터 등 관계 시설과의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외 가정 폭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료, 팸플릿 등을 만들어 가정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안내 및 피해 신고 요령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설립단체와 주무기관에 따라 다양한 성향을 띠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

호시설은 여성피해자 지원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의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순수민간형태로 후원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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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만으로 운영되는 센터도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관련 상담소는 성폭

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YWCA상담센터, 가정폭력피해자긴급피난처,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

터, 자활지원센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

영되고 있다(김현철, 2010, 97).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지원으로서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

고, 피해로 인한 민사·가사소송·형사고소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

업을 확대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가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과정에서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와 증인신문 등에 동행하고, 고소

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에 협

조 및 지원을 요청한다(이미정, 2013: 41).

3) 1366

1366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

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

호하고 있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이관하였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1366의 운영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지원체계 구축, 둘째, 여성폭력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셋째, 연계기관 등 네트워크 중심기관 육성 등이다. 이를 통하여 상담

소 연계, 수사기관 연계,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연계, 사회복지기관 연계, 법률기

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폭력, 성매매, 성

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24시간 긴급전화상담 운영을 통해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성폭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

호를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66의 운영주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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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민간단체의 위탁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

다. 일반적인 설치기준 및 규모는 연면적 100㎡ 이상인 별도의 독립적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UIF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긴급전

화중앙지원단에서는 해외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를 대

상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이다.

1366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근거하여 전

국 16개 시·도에 17개소에 중앙센터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

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단, 민간단체에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및 긴급피난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여성의 전화

학대받는 여성을 돕기 위해 1983년 6월 발족한 여성단체이다. 지금까지 가정 내 

문제로만 덮여 있던 매 맞는 아내들의 고민을 덜어 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등의 전화 상담을 주로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수료한 여성운동가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대

한민국 최초의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이다. 2009년 ‘여성의 전화’에서 ‘한국

여성의 전화’로 개편하였고, 전국에 25개 지부를 두었다.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

회를 통한 심의·의결 기구와 집행기구인 사무처에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사무처

장과 각 운영분과가 있다. 각 운영분과는 인권정책, 교육, 기획, 운영, 참여, 사업팀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쉼터, 한국여

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폭력 추방운동, 평등평화 마을 만들기, 지역여성 미디어운동, 결혼이주여성운동, 

이혼여성운동,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운동, 교육사업,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여성의 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한국사회 최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42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5)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가족지원센터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수

행하는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가정문제의 예방이나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

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정기능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다

양한 가정의 욕구 충족, 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사업 전달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법의 설치 

근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 등에 설치되며, 

건강가정사가 배치되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와 시·군·구 등 지역에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1차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생활 상담의 1차적인 창구 역

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최종적인 단계로, 대주민 교육, 

상담, 문화사업 및 정보 제공 등에 주력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광역자치단체의 건강가정정책 및 관련 통

계의 수집과 제공,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알선 등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의 건강가정 관련 통계, 해

당 지역 내 건강가정 수요자의 요구 조사 및 시설과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건강가정

인력 매개, 대주민 건강가정사업 실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21

시·군·구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주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곳이다. 또한, 시·군·구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시·도 건강가정정책의 연구와 시·도 내 건강가정 관련 종사

자 교육, 지방 센터 협의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동시에 중앙 센터와 시·군·구 

센터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

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하여야 한다.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 속에 건강가정사업의 큰 틀

을 개발·제공하며, 총괄기획, 조정, 지원,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특

성을 고려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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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연결망 이론

1. 사회연결망의 개념

사회연결망이론에 의하면, 각 개인의 상호작용 연결망은 행위를 통해 생산 또는 

재생산되고 유지되며, 동시에 개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연결망의 전체구조는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본논리로 하고 있다(Wasseman & Faust, 2006). 

이러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회연결망이론을 근거로 하여 

사회현상 및 인간행동을 분석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론과 다르게 개별적인 행위의 주체가 독립적이라는 가정 대신에 개개의 

행위자들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가정 하에 서로간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특성을 분석

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범죄피

해자 보호에 참여하는 기관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내기 위하여 이를 파악하

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의 형태, 혹은 관계에 대한 연결패턴을 분석한다. 

이러한 사회연결망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행위자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숨어있

는 구조적인 연결패턴을 발견하여 도식화 하여 전체적인 수준에서 조직간 연결 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자원과 정보의 흐름에 따른 조직간 관계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

악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들을 판별해냄으로

써 연결망의 효율성 내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통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Scott, 2000; Hanneman, 2001). 즉 미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조직

간⋅계급간⋅국가간 상호작용의 형태로서 사용될 수 있다(이용표, 2007).

사회연결망분석은 주로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된 연구방법으로서 주로 조

직 및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통계적 분석보다는 수리사회학에 더 가까운 방법으로 구성원들간의 관계의 양상을 

요약하고 가시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다(이재열, 2003).

이에 사회학이나,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공공정책학, 체육학 등에서 최

근 다양한 조직 및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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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시도되었다. 또한, 경제학, 역사학, 교통학 등의 학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

며, 특히 학제간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유용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현재 경찰학과 범죄학 분야에서 사회연결망분석을 적용한 연구가 미미하여 그 개

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우선 사회연결망이론에 관한 주요 지표에 대해 살펴본 후 이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관련 기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2. 사회연결망의 종류

앞에서도 밝혔듯이, 사회연결망분석의 분석 대상은 사회 관계망의 형태, 혹은 패

턴으로 정의되는 사회 구조이다(김용학, 2007b). 따라서 사회연결망분석의 특징은 

개별 분석 단위의 속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석 단위 사이의 

관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사회연결망분석의 자료는 관계를 변수로 다루기에 적합한 행렬의 형태를 띤다. 

행렬의 (i, j)항은 i에서 j로 향하는 관계 유무, 혹은 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

떤 행렬이 친구 관계망을 나타낸다면, 그 행렬의 (i, j)항은 행위자 I와 j의 친구 관계

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행렬의 형태로 표현되는 연결망 자료는 크게 완전연결망(complete network), 자아

중심연결망(ego-centric network), 준연결망(quasi- network)으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완전연결망은 단어 뜻 그대로 존재 가능한 모든 관계를 모두 조사하여 구성

되는 자료를 말한다. 학급의 친구망을 예로 들면,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의 친구 관

계를 모두 조사하여 이를 행렬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학급의 인원이 

5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행렬은 (50×50)행렬의 자료로 구성될 것이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자료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완전연결망 자료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완전 연결망의 경우,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들에 대한 완전연결망 

형태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전연결망의 자료는 경계선이 뚜렷

한 조직과 같은 집단에 대한 조사에 적합한 자료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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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중심연결망은 위와 같은 완전연결망 형태의 자료를 얻기 힘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점(node)으로부터 자료를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완전연결

망 자료의 수집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자아중심연결망은 완전연결망과 달리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추출에 의거한 방법을 사용한다.

자아중심연결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

관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연결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실행 파트너로서의 다양한 자료를 구한다. 이러한 자료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각각

의 행렬을 계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이를 통해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보여주는 연결망 자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 연결망이란 (n×n) 행렬로 표현되는 상호작용을 직접 조사하기 힘

든 경우에 쓰인다. 완전연결망과 자아중심연결망이 결점으로부터 확장해 나가는 방

법을 택한다면, 준 연결망의 경우에는 소속(affiliation) 등에 의해 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연결망을 파악한다. 

준 연결망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분산 행렬이나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

여 행렬의 각 셀을 i, j 사이의 거리로 개념화 하는 것이다. 한 예로, 각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하며, 각각의 기관들 간의 관계⋅협력 횟수⋅종사

원 수⋅협력기간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를 바탕으로 

원 자료로 부터 이들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이

를 연결망 기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3. 사회연결망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쌍방관계(digraph) 접근 

방식과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접근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밀도(network density), 중심성(centrality)등의 관계성 유무의 묘사 기법이며, 

후자는 연결망 전체 구조에서 결점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이다

(김용학, 2007a).

우선, 쌍방관계(digraph)방식의 연구는 두 결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 파

악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 방식이다.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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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에 포함된 결점들 사이의 결속을 분석한다는 뜻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간의 관계를 다시 예로 들면, 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간 서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면, 한 기관 

내에 존재하는 타 기관 간의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기

관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가 분석의 대상이다.

반면에, 구조적 등위성 접근 방식의 관심은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가 아닌, 결점들

이 다른 결점들과 맺는 상호작용의 유형(pattern of relations)이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A와 B는 한 개의 같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다면, A와 B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들의 구조적 등위

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행위자들 사이의 구조적 등위성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유클리드 거리가 자주 쓰인다. 유클리드 거리는 n차원 상의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것으로 이 거리를 집락 분석(Cluster Analysis)하여 같은 집락에 묶인 

행위자들을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는 경로 거리에 기반한 다차원척도(multi dimensional scale)분석과 중

심성(centrality)분석 등 다이그래프 방식을 따르는 분석 기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유

클리드 거리에 기반한 블록 모델링과 상관계수에 의한 중심주변 분석 등의 구조적 

등위성의 줄기를 따르는 기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4. 사회연결망 분석의 측정 지표

사회연결망분석의 대상은 미시적(또는 개인적)차원과 거시적(또는 구조적)차원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별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와 쌍

(pair)을 이루어 사회적, 인지적 및 물질적 자원을 상호교환 하는 행위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계 쌍들 간의 연계(tie)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약

할 수도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심도(centrality) 지표는 이러한 

연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미시적 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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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결망 결속

결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연결정도(degree)⋅밀도(density)⋅포괄성

(inclusiveness)이 있다.

① 연결정도(degree): 연결 정도는 한 결점(node)이 맺고 있는 다른 결점의 숫자로

서 정의된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연결 정

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정보의 흐

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일 이런 사람을 연결망에서 제거한다면 연

결망이 와해되다시피 할 정도로 연결망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② 밀도(density) : 연결망 밀도란 가능한 총 관계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 즉, 1/n(n-1)/2로 정의된다. 밀도는 관계망속의 행위자들이 다른 행

위자들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며, 0에서 1사이의 점

수를 가지며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 1은 특정 행위자가 관계망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연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관찰된 밀

도는 집단의 크기와 반비례 한다. <그림 1>은 4개의 결점이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연결망의 형태와 각 개념들의 값을 예시하고 있다.

③ 포괄성(inclusiveness) : 포괄성은 한 그래프에 포함된 결점의 총수에서 연결되

어 있지 않은 결점(isolates)들의 수를 뺀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20

명의 그래프에서 5명이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 그래프의 포괄성은 

0.75가 된다.

④ 연결강도(strength)와 연결 지속기간(duration) : 지금까지 논의한 지표들이 연

결망의 형태와 관계된 것이라면, 연결망의 내용과 관련된 지표들로서 연결의 

강도와 연결 지속 기간 등이 있다. 이들은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

으로 연결의 강도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의 빈도로 정의된다.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더욱 정이 가고 도움을 주고 받듯이, 조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접촉 빈도는 조직간 연대를 표현한다. 연결의 지속기간도 연결

의 질을 재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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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결속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주제의 예로는 누가 누가와 친구가 되며, 친구 

사이에는 영향을 주고받는 전염 효과가 얼마나 강한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결속 집단(clique)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출처 : 김용학(2007).

<그림 1> 연결망의 형태와 개념

나. 중앙성(centrality)

중앙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험적인 분석에서 중앙성이 높은 개인은 특별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고 조직의 경우에도 중앙성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거나 기업 

성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성은 통계 분석에서 훌륭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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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용학(2007).

<그림 2> 결점의 중앙성

<그림 2>는 A, B, C는 모두 같은 지역 중앙성을 갖지만, 특정 결점으로부터 연결망

에 존재하는 다른 결점들에 이르는 모든 거리를 합한 전체 중앙성은 B가 가장 높다.

① 연결중앙성 (degree centrality) : 각 개별자가 갖고 있는 링크의 개수를 의미하

는 연결 정도(degree)는 국지적인 지역 중앙성(loca l centrality)을 측정하는 좋

은 지표이다. 밀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네트워크분석 프로그램에서 

최대 연결선 수에 대한 퍼센트로 표현되는 지역 중앙성은 크기가 다른 연결망

들 간에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그 연결망에 속한 점들의 중앙성이 낮아지는 통계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지역 중앙성은 같은 크기를 가진 연결망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

하다. 외향 연결정도(out degree)는  로 측정되는데, 행위자 i로부터 다

른 모든 행위자들 j에게 가는 관계의 수이다.(여기에서 Zik는 k연결망에서 I행위

자로부터 j행위자로 향하는 관계의 수를 의미한다). 내향 연결 정도(indegree)

는 로 측정되는데, k연결망에서 행위자 j가 다른 모든 행위자들 I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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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받는 관계의 수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은 전체 연결 수에

서 각 행위자의 내향 연결 정도와 외향 연결 정도의 비율로 측정된다.

②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 한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간의 평균적인 

최단 경로거리를 나타낸다. 경로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결점이 전체 중앙성

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는 점이다. 지역 중앙성과 마찬

가지로 전체 중앙성은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방향에 따라 인접성

(in-closeness)과 외향인접성(out closeness)으로 구분하여 측정된다.

③ 매개중앙성(between centrality) : 프리만(Freeman, 1979)은 한 결점의 중앙성을 

측정하는 제3의 방법으로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제안한다. 한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들 상호간의 경로 사이에서 타인 또는 하위 그룹들간의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는가를 정도로 계량화해 준다. 즉 

사이 중앙성은 다른 결점들 사이에서 브르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④ 위세중앙성(between prestige) : 연결중앙성이 연결 수를 중시하고, 사이 중앙

성이 남들 사이에서 브로커의 역할을 중시한다면 위세중앙성은 연결된 상대방

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준다. 강자와의 단하나의 연결이 다른 여러 행위자와 관

계를 맺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위세지수(prestige index)또는 위세중앙성이다.

다. 기타 지표

① 중심화 :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중심화(Centralization)이다. 방사선 형태의 연결망이 중심화가 가장 높

은 연결망이다. 중앙성이 어떤 결점이 연결망 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중심화는 한 연결망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졌는지, 혹은 연결망이 얼마나 한 점을 중심으로 결속되었

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연결망 중심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중앙성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앞선 언급

하였으며, 중심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가장 중심적인 점과 다른 모든 점들의 중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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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들 간의 차이를 각각 구하여 이를 모두 합한 다음, 이것을 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② 연결성 :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최소 단계수를 경로거리(geodesic distance, 

path distance), 몇 단계의 경로를 거치는 가와 별개로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

부를 나타낸 개념이 도달 가능성(reach ability)이며, 연결망 결점 사이의 전달 

경로의 다중성을 측정하는 최대 흐름(maximum flow)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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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의 분석모형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들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그 구조를 

분석하여, 협력관계 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의 단행본, 학술논

문, 연구보고서, 각종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의 자료 및 경찰청의 경찰백서, 경찰통

계연보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설정한다. 

<그림 3> 연구의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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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대상 기관의 선정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모집단에 근거한 표본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

회연결망 분석의 주요 관심사항은 행위자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 아닌 행위자간 관

계에 있기 때문이다(Hanneman, 2001; Wasserman & Faust, 1994).

따라서 행위자(node)와 행위자 간의 연결(link)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표본조사가 아닌 모집단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학, 2007). 

네트워크 참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여부, 특정 사건이나 활동에 참여 여부, 일정한 빈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는 ‘눈덩이 샘플링(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특정 관계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Laumann, Peter & David, 1992).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조사대상 집단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1차 

조사는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관계 집단의 범위를 참고하여 선

정한 후, 2차 조사에서 눈덩이샘플링(snowballing sampling)을 사용하여 최종 조사대

상 집단을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이해관계자 집단의 범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을 추

천받아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도구

이 연구의 본조사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뷰 질문은 심원섭·이연택(2008)의 

데이터 수집방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일반현황과, 협력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일반현황의 경우, 관련 기관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에게 설문을 받기 위해 소속기관, 해당직급, 근무연수를 기재하

도록 하였다. 둘째, 협력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목으로서,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이해관계집단의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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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 전체에서 보는 전반적인 업무에서의 협력관계와, 

업무를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법률적 지원, 신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영역

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깝게 협력

하고 있는 기관들을 기재하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는 2015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루어졌고, 사전조

사와 본조사는 직접방문, 전화통화 및 e-mail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응답 과정에

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답례품으로 증정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네트워크분석 도구인 Ucinet6.1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제3절  분석의 기준

이 연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데는 사회연결망 분석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복

잡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의 접근의 

위치적 접근과 관계적 접근으로 구별될 수 있다(김용학, 2003). 위치적 접근은 어느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맺는 관계의 유형, 즉 전체 관계망에서 행위자는 어느 

위치 혹은 어느 역할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반면 관계적 접근은 개인들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한 개인이 관계들에 의해 형성되는 특정 결

속 집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는 다른 행위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하는 것이

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 네트워크 관계 구조 속에서 참여 이해관계집단들

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적 접근을 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 관련 이해관계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 또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이

해관계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를 많

이 연결해주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계요청을 많이 받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집단은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의 특성에 따라 중요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분석지표들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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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 내에서 연결중앙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는 정보와 

자원을 많이 소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며, 네트워크에서 가장 활동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접중앙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가장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전체 연결망 내에 내제되어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접근성의 관점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와 매우 짧은 거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매개중앙성은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과 자원에 대한 잠재적 통제권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이해관계자가 네트워크에서 매개중앙성을 확보할 경우 이해관계자들 사

이에서 자원과 정보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자들이 

원하는 거래를 위해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중요도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중앙성 지표를 이용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내에서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내에서 구조적 공백에 위치한 이해관계집단은 

다른 이해관계집단에 비해 중복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함으

로써 네트워크 내에서의 효율성과 강한 중재자의 장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구조적 공백에 위치하게 되면 다른 행위자에 비해서 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전략적 위치에 있게 되므로(Burt, 1992), 중요한 위치의 이해관계자를 파

악하는 데 적합한 지표이다.

구조적 공백 직접적으로 인접한 조직들과의 관계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지역적 수

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조직만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심

원섭·이인애, 2009), 연결망 수준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찾아내는 중요한 개념인 중

앙성 지표와과 구조적 공백 지표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결속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밀도(density)를 이용하여 이해

관계자간 네트워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밀도는 행위

자간 관계의 응집정도이며, 포괄성과 연결성을 타나내는 것으로, 높은 밀도의 네트

워크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응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

기관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체의 결속력을 보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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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범죄피해자보호 협력기관 내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분석개념

분석개념 측 정 방 법
해              석

높 다 낮 다

밀 도

행위자간 가능한 연결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연결 

수의 비율로 측정

행위자간 관계가 많아 응집력 

정도가 높음

행위자간 관계가 적어 응집력 

정도가 낮음

중

심

성

연

결

중

심

성

직접적으로 연결된 행위자의 

수로 측정

내

향
관계요청을 많이 받음

내

향
관계요청을 적게 받음

외

향
관계요청을 많이 함

외

향
관계요청을 적게 함

인

접

중

심

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행위

자의 수로 측정

내

향

직·간접적으로 관계 

요청을 많이 받음

내

향

직·간접적으로 관계 

요청을 적게 받음

외

향

직·간접적으로 

관계요청을 많이 함

외

향

직·간접적으로 

관계요청을 적게 함

매

개

중

심

성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

의 중계자로서 위치하는 정

도를 측정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중계자로서 위치하는 정도가 

큼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중계자로서 위치하는 정도가 

작음

위

세

중

심

성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

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

타내는 것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

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

위세중심성이 낮은 조직은 네

트워크에서 낮은 신뢰를 형성

하고 있으면서 비효율적인 관

계망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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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의 결과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조직과 그 특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심성은 개별조직이 네트워크 내 다른 조직들과 얼마나 활발한 연계활동을 했

는지, 즉 각각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분

석방법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

심성(between centrality), 위세중심성(deree centralitye)을 통해 중심조직을 파악

하였다.

밀도는 각 영역별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한 분석 개념이고, 중심성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분석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는 개념이다(김용학, 2004). 이 

연구는 우선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세 가지 분석개념을 통하여 각 영역별 어느 이해관계집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제1절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분석의 대상은 미시적(또는 개인적)차원과 거시적(또는 구조적)차원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별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와 쌍

(pair)을 이루어 사회적, 인지적 및 물질적 자원을 상호교환 하는 행위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계 쌍들 간의 연계(tie)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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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심도(centrality) 지표는 이러한 

연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미시적 지표라 할 수 있다.

1.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 <표 2>는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15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400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

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671로 나타났다.

<표 2>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전반적 15 1.000 5.600 1.671 0.400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중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

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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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2.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

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

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찰의 중심성이 23.704%(중심성값: 64.00)를 차지해 월

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12.593%(중심성값: 

34.00)으로 경찰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 스마일, 검찰청, 

성폭력상담소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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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정도의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64.000 23.704 0.204

3 2 범피센터 34.000 12.593 0.108

4 3 지자체 27.000 10.000 0.086

2 4 스마일 24.000 8.889 0.076

7 5 검찰청 24.000 8.889 0.076

6 6 성폭력상담소 21.000 7.778 0.067

12  7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0 7.407 0.064

14 8 1366 19.000 7.037 0.061

9 9 코바 15.000 5.556 0.048

15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5.000 5.556 0.048

5 11 여성상담소 15.000 5.556 0.048

8 1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13.000 4.815 0.041

13 13 가정폭력상담소 9.000 3.333 0.029

11 14 홈닥터 9.000 3.333 0.029

10 15 법원 5.000 1.852 0.016

 Network Centralization = 19.72%

3.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

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

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

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중심성은 73.684%(거리값: 19.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66.667%(거리값: 21.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검찰, 지자체, 스마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중심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직·간접적

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관계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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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인접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19.000 73.684

15  2 범피센터 21.000 66.667

3 3 검찰청 22.000 63.636

4 4 지자체 22.000 63.636

2 5 스마일 22.000 63.636

6 6 성폭력상담소 22.000 63.636

5 7 여성상담소 22.000 63.636

12  8 대한법률구조공단 22.000 63.636

8 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3.000 60.870

11 10 홈닥터 24.000 58.333

7 11 아동보호전문기관 25.000 56.000

13 12 가정폭력상담소 25.000 56.000

14 13 1366 25.000 56.000

9 14 코바 26.000 53.846

10 15 법원 28.000 50.000

4.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

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다선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개중

심성이 17.203%(Betweenness: 31.31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순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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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였다. 경찰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경찰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성이 쉽다는 것과 주변지역의 풍부한 지원기관,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

을 통하여 다른 직접적인 기관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단체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민간시설과 공동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나타난 결

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여성상담소, 해바라기 등이 비교적 상위순위에 나타난 결과

를 보면, 사회복지 영역과 정부기관 영역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느 정도 긴밀하게 유

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매개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31.310 17.203

15  2 아동보호전문기관 18.667 10.257

6 3 성폭력상담소 12.504 6.870

3 4 범피센터 11.898 6.538

4 5 지자체 10.922 6.001

5 6 여성상담소 8.008 4.400

8 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7.953 4.370

11 8 홈닥터 7.531 4.138

7 9 검찰청 7.066 3.882

2 10 스마일 6.959 3.824

12  11 대한법률구조공단 6.167 3.389

9 12 코바 4.987 2.740

13 13 가정폭력상담소 3.595 1.975

10 14 법원 1.968 1.081

14 15 1366 1.465 0.805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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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벤터

(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위세조직의 순위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618 87.359

2 범피센터 0.477 67.457

3 지자체 0.374 52.875

4 스마일 0.253 35.783

5 검찰청 0.25 35.395

6 대한법률구조공단 0.192 27.215

7 코바 0.182 25.807

8 1366 0.12 16.922

9 아동보호전문기관 0.094 13.281

10 성폭력상담소 0.091 12.858

11 여성상담소 0.09 12.761

1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088 12.424

13 홈닥터 0.07 9.9

14 법원 0.033 4.605

15 가정폭력상담소 0.03 4.223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받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세중심조직은 연

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에서 나타난 중심 조직들이 순위 안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조직간 관계를 주도하는 조직 또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동시

에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높게 받아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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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단내 

87.359%(Eigenvec: 0.618)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범죄피

해자지원센터도 67.457%(Eigenvec: 0.477)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스마일,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제2절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1.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 <표 7>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이다. 성

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는 12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

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679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

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

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610로 나타났다.

<표 7> 성폭력 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성폭력 12 1.00 7.667 1.303 0.679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 중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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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2.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

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찰의 

중심성이 35.417%(중심성값: 68.000)를 차지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으로는 해바라기가 22.917%(중심성값: 44.000)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검찰, 범죄피해

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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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68.000 35.417 0.219

7 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44.000 22.917 0.142

2 3 검찰청 29.000 15.104 0.094

9 4 범피센터 27.000 14.063 0.087

4 5 성폭력상담소 27.000 14.063 0.087

5 6 가정폭력상담소 22.000 11.458 0.071

6 7 여성의 전화 22.000 11.458 0.071

3 8 1366 20.000 10.417 0.065

8 9 대한법률구조공단 19.000 9.896 0.061

10 10 지자체 15.000 7.813 0.048

11 11 아동보호전문기관 13.000 6.771 0.042

12 12 임시숙소 4.000 2.083 0.013

 Network Centralization = 28.75%

3.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

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

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 중심성은 21.426%(거리값: 11.7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3.245%(거리값: 1.785)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청예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육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을 제

외한 다른 기관들과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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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11.785 21.426

2 2 검찰청 1.785 3.245

7 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1.460 2.654

6 4 여성의 전화 1.275 2.318

5 5 가정폭력상담소 1.001 1.820

4 6 성폭력상담소 1.001 1.820

11 7 아동보호전문기관 0.843 1.532

10 8 지자체 0.458 0.833

9 9 범피센터 0.268 0.487

8 10 대한법률구조공단 0.125 0.227

3 11 1366 0.000 0.000

12 12 임시숙소 0.000 0.000

 Network Centralization = 45.99%

4.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

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연결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개

중심성이 21.426%(Betweenness: 11.785)로 전체적으로는 다소 낮지만 다른 기관들보

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해

바라기,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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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심성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은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성폭력의 범죄자체로서 은밀성 등에 의해서 다른 범죄의 피해유형과 비교해볼 때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11.785 21.426

2 2 검찰청 1.785 3.245

7 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1.460 2.654

6 4 여성의 전화 1.275 2.318

5 5 가정폭력상담소 1.001 1.820

4 6 성폭력상담소 1.001 1.820

11 7 아동보호전문기관 0.843 1.532

10 8 지자체 0.458 0.833

9 9 범피센터 0.268 0.487

8 10 대한법률구조공단 0.125 0.227

3 11 1366 0.000 0.000

12 12 임시숙소 0.000 0.000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20.07%

5.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벤터

(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448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표 11>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565 79.834

2 검찰청 0.244 34.508

3 1366 0.238 33.591

4 성폭력상담소 0.288 40.796

5 가정폭력상담소 0.209 29.539

6 여성의 전화 0.212 29.976

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468 66.120

8 대한법률구조공단 0.193 27.328

9 범피센터 0.309 43.720

10 지자체 0.162 22.943

11 아동보호전문기관 0.107 15.069

12 임시숙소 0.066 9.403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68.35%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받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세중심조직은 연

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에서 나타난 중심 조직들이 순위 안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조직간 관계를 주도하는 조직 또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동시

에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높게 받아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단

내 79.834%(Eigenvec: 0.565)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검찰은 34.508%(Eigenvec: 0.244)로 경찰에 비해 절반 위세중심성의 낮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

담소, 여성의전화, 해바라기 등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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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1.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 <표 12>은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

이다. 가정폭력 네트워크는 14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

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

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665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

워크 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

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335로 나타났다.

<표 12>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가정폭력 14 1.000 8.643 1.335 0.665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심기관을 제거했

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

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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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2.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

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

찰의 중심성이 43.452%(중심성값: 73.00)를 차지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가 27.381%(중심성값: 46.00)으로 경찰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그 외 1366, 범피센터, 성폭력상담소, 검찰,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순으로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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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73.000 43.452 0.172

6 2 지자체 46.000 27.381 0.108

12 3 1366 36.000 21.429 0.085

10 4 범피센터 35.000 20.833 0.083

3 5 성폭력상담소 35.000 20.833 0.083

2 6 검찰청 33.000 19.643 0.078

4 7 가정폭력상담소 33.000 19.643 0.078

7  8 건강가정지원센터 33.000 19.643 0.078

5  9 아동보호전문기관 32.000 19.048 0.075

8 10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1.000 12.500 0.050

13 11 보건소 19.000 11.310 0.045

9  12 대한법률구조공단 16.000 9.524 0.038

11 13 여성상담소 6.000 3.571 0.014

14 14 쉼터 6.000 3.571 0.014

 Network Centralization = 31.94%

 Blau Heterogeneity = 9.24%.  Normalized (IQV) = 2.26%

3.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

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

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

서 경찰의 인접 중심성은 84.211%(거리값: 19.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는 검찰이 80.000%(거리값: 20.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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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자체, 청예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중심성 분석결

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접중심성이 높은 편이어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기관들과 

직․간접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관계요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과 검찰이 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가정폭력 강력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19.000 84.211

2 2 검찰청 20.000 80.000

7 3 성폭력상담소 23.000 69.565

5 4 가정폭력상담소 23.000 69.565

15 5 아동보호전문기관 23.000 69.565

6 6 지자체 24.000 66.667

3 7 건강가정지원센터 24.000 66.667

9 8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6.000 61.538

12 9 대한법률구조공단 27.000 59.259

8  10 범피센터 27.000 59.259

10 11 여성상담소 27.000 59.259

13 12 1366 27.000 59.259

14 13 보건소 28.000 57.143

4 14 쉼터 29.000 55.172

11 15 아동보호전문기관 29.000 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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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

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다선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

개중심성이 10.776%(Betweenness: 16.81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중심

성을 살펴보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 검찰 

순의 값을 보였다. 경찰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들이 경찰에 대한 접근성이 쉽다는 것과 평상시 경찰에서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보 및 범죄예방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비교적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

른 직접적인 기관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성

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이미 많은 정책시행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정부의 관련 하위기관들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다

리’ 역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 영역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느 정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45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표 15> 가정폭력 강력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16.811 10.776

3 2 성폭력상담소 12.358 7.922

4 3 가정폭력상담소 10.594 6.791

10 4 범피센터 5.894 3.778

6 5 지자체 4.694 3.009

2 6 검찰청 4.561 2.924

5 7 아동보호전문기관 1.977 1.268

7 8 건강가정지원센터 1.977 1.268

8 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1.033 0.662

12 10 1366 0.700 0.449

9 11 대한법률구조공단 0.200 0.128

13 12 보건소 0.200 0.128

11 13 여성상담소 0.000 0.000

14 14 쉼터 0.000 0.000

14 15 1366 1.465 0.805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8.60%

5.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벤터

(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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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510 72.118

2 검찰청 0.237 33.518

3 성폭력상담소 0.234 33.095

4 가정폭력상담소 0.257 36.304

5 아동보호전문기관 0.299 42.226

6 지자체 0.370 52.370

7 건강가정지원센터 0.276 39.090

8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189 26.729

9 대한법률구조공단 0.139 19.644

10 범피센터 0.267 37.711

11 여성상담소 0.053 7.468

12 1366 0.324 45.857

13 보건소 0.157 22.161

14 쉼터 0.043 6.052

15 아동보호전문기관 0.094 13.281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56.98%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

단내 87.359%(Eigenvec: 0.510)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다음 검찰은 33.518%(Eigenvec: 0.237) 경찰에 비해서 절반 수준의 영향력을 발

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

기관, 지자체 등의 위세중심성 순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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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1.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으로 <표 17>은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

이다.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는 17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

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404으로 나타났으

며, 밀도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

는  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610로 나타났다.

<표 17> 학교폭력 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학교폭력 17 1.00 6.471 1.610 0.404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 중

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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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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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

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찰의 중심성이 28.105%(중심성값: 43.00)를 차지해 월

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16.340%(중심성값: 25.000)으로 경찰

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교육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예단 등의 

순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43.000 28.105 0.185

2 2 검찰청 25.000 16.340 0.108

3 3 교육청 25.000 16.340 0.108

5 4 지자체 24.000 15.686 0.103

7 5 아동보호전문기관 15.000 9.804 0.065

15 6 청예단 15.000 9.804 0.065

12 7 Wee 11.000 7.190 0.047

6 8 범피센터 11.000 7.190 0.047

8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00 7.190 0.047

13 10 대한법률구조공단 11.000 7.190 0.047

14 11 쉼터 9.000 5.882 0.039

9 12 가정폭력상담소 8.000 5.229 0.034

16 13 사회복지관 6.000 3.922 0.026

4 14 청소년진흥원 5.000 3.268 0.022

10 16 건강가정지원센터 4.000 2.778 0.210

17 1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4.000 2.778 0.204

 Network Centralization = 23.10%

 Blau Heterogeneity = 9.05%.  Normalized (IQV)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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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

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

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 중심성은 84.211%(거리값: 19.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80.000%(거리값: 20.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교육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예단, Wee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을 비롯해서 학교와 관련된 유

관기관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집행기관들로서 상당히 상호간의 유기적이고 친밀적

으로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서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19.000 84.211

2 2 검찰청 20.000 80.000

7 3 아동보호전문기관 23.000 69.565

5 4 지자체 23.000 69.565

15 5 청예단 23.000 69.565

6 6 범피센터 24.000 66.667

3 7 교육청 24.000 66.667

9 8 가정폭력상담소 26.000 61.538

12 9 Wee 27.000 59.259

8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000 59.259

16 11 사회복지관 27.000 59.259

13 12 대한법률구조공단 27.000 59.259

14 13 쉼터 28.000 57.143

4 14 청소년진흥원 29.000 55.172

11 1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9.000 55.172

10 16 건강가정지원센터 31.000 51.613

17 17 가정법원 31.000 51.613

 Network Centralization = 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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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

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연결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

개중심성이 22.341%(Betweenness: 26.810)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지자체,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경찰이 과거 학교와 관련된 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제도를 선도적으로 수행하

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 본인과 학부모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매개중심성 분석에서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관기

관들이 대체로 정부산하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의 협조가 원활이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능성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간헐

적으로 평상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다른 직접적인 기관들과 폭

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26.810 22.341

2 2 검찰청 18.351 15.293

5 3 지자체 8.658 7.215

3 4 교육청 6.717 5.597

7 5 아동보호전문기관 6.668 5.557

15 6 청예단 5.633 4.694

6 7 범피센터 3.818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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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19.41%

5.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벤터

(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3 8 대한법률구조공단 2.058 1.715

9 9 가정폭력상담소 1.526 1.272

16 10 사회복지관 0.775 0.646

12 11 Wee 0.700 0.583

8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3 0.369

4 13 청소년진흥원 0.268 0.223

17 14 가정법원 0.250 0.208

14 15 쉼터 0.225 0.188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545 77.103

2 검찰청 0.291 41.208

3 교육청 0.387 54.706

4 청소년진흥원 0.094 13.279

5 지자체 0.401 56.667

6 범피센터 0.162 22.905

7 아동보호전문기관 0.178 25.125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42 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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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68.00%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받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세중심조직은 연

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에서 나타난 중심 조직들이 순위 안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조직간 관계를 주도하는 조직 또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동시

에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높게 받아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

단내 77.103%(Eigenvec: 0.545)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검찰은 41.208%(Eigenvec: 0.291)로 경찰에 비해 절반 위세중심성의 낮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 청소년진흥원, 지자체, 범

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9 가정폭력상담소 0.117 16.513

10 건강가정지원센터 0.096 13.627

1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079 11.120

12 Wee 0.214 30.274

13 대한법률구조공단 0.205 28.952

14 쉼터 0.143 20.236

15 청예단 0.175 2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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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1.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 <표 22>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이다. 범죄피

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는 27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365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워크 상

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기관이 다른 기관

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662로 나타났다.

<표 22>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전반적 27 1.00 9.481 1.662 0.365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범죄피해자 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 중심기

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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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2.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

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찰의 중심성이 23.782%

(중심성 값: 244.000)를 차지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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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1%(중심성 값: 110.000)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 성폭력상담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244.000 23.782 0.200

7 2 검찰 110.000 10.721 0.090

4 3 지자체 109.000 10.624 0.089

3 4 범피센터 95.000 9.259 0.078

8 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78.000 7.602 0.064

6 6 성폭력상담소 73.000 7.115 0.060

15 7 아동보호전문기관 70.000 6.823 0.057

13 8 가정폭력상담소 70.000 6.823 0.057

14 9 1366 67.000 6.530 0.055

12 10 대한법률구조공단 64.000 6.238 0.052

18 11 건강가정지원센터 34.000 3.314 0.028

2 12 스마일 25.000 2.437 0.020

21 13 교육청 25.000 2.437 0.020

5 14 여성상담소 24.000 2.339 0.020

16 15 여성의 전화 21.000 2.047 0.017

25 16 청예단 15.000 1.462 0.012

9 17 코바 15.000 1.462 0.012

20 18 쉼터 13.000 1.267 0.011

23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00 1.072 0.009

19 20 보건소 11.000 1.072 0.009

24 21 Wee 10.000 0.975 0.008

11 22 홈닥터 9.000 0.877 0.007

26 23 사회복지센터 8.000 0.780 0.007

17 24 임시숙소 7.000 0.682 0.006

10 25 법원 6.000 0.585 0.005

22 26 청소년진흥원 5.000 0.487 0.004

27 27 가정법원 3.000 0.292 0.002

Network Centralization = 21.72%

Blau Heterogeneity = 8.50%.  Normalized (IQV)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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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

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

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 중심성은 97.436%(거리값: 2.92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

이 92.308%(거리값: 2.76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가정폭력, 아동보호전문기

관, 지자체, 범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 분석결

과를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

호를 위해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업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2.923 97.436

7 2 검찰청 2.769 92.308

13 3 가정폭력상담소 2.731 91.026

15 4 아동보호전문기관 2.654 88.462

6 5 성폭력상담소 2.615 87.179

4 6 지자체 2.615 87.179

3 7 범피센터 2.577 85.897

12 8 대한법률구조공단 2.500 83.333

8 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385 79.487

18 10 건강가정지원센터 2.346 78.205

14 11 1366 2.308 76.923

21 12 교육청 2.308 76.923

16 13 여성의 전화 2.308 76.923

5 14 여성상담소 2.308 7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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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Centralization = 62.77%

4.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

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연결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개중심성이 

20.023%(Betweenness: 130.14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가정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찰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보호라는 법적 및 국가

적 목적달성을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른 직접적인 기관들과 

사회의 광법위하게 연계되어 매개적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25 15 청예단 2.308 76.923

2 16 스마일 2.269 75.641

26 17 사회복지센터 2.231 74.359

11 18 홈닥터 2.192 73.077

19 19 보건소 2.192 73.077

20 20 쉼터 2.192 73.077

24 21 Wee 2.192 73.077

23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54 71.795

9 23 코바 2.115 70.513

22 24 청소년진흥원 2.115 70.513

17 25 임시숙소 2.077 69.231

10 26 법원 2.077 69.231

27 27 가정법원 1.769 5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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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130.147 20.023

7 2 검찰청 60.759 9.348

13 3 가정폭력상담소 53.935 8.298

15 4 아동보호전문기관 52.315 8.049

12 5 대한법률구조공단 36.620 5.634

4 6 지자체 36.186 5.567

3 7 범피센터 24.704 3.801

21 8 교육청 21.331 3.282

6 9 성폭력상담소 21.204 3.262

25 10 청예단 7.575 1.165

18 11 건강가정지원센터 4.600 0.708

8 1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3.359 0.517

5 13 여성상담소 2.661 0.409

9 14 코바 1.875 0.288

10 15 법원 1.500 0.231

14 16 1366 1.355 0.208

26 17 사회복지센터 0.933 0.144

23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86 0.136

2 19 스마일 0.752 0.116

24 20 Wee 0.733 0.113

27 21 가정법원 0.500 0.077

16 22 여성의 전화 0.450 0.069

20 23 쉼터 0.333 0.051

22 24 청소년진흥원 0.286 0.044

19 25 보건소 0.000 0.000

17 26 임시숙소 0.000 0.000

11 27 홈닥터 0.000 0.000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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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벤터

(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565 79.927

2 지자체 0.375 53.048

3 범피센터 0.34 48.027

4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295 41.679

5 검찰청 0.269 38.054

6 1366 0.234 33.095

7 대한법률구조공단 0.211 29.824

8 성폭력상담소 0.205 28.932

9 가정폭력 0.197 27.853

10 아동보호전문기관 0.189 26.787

11 건강가정지원센터 0.119 16.807

12 스마일 0.096 13.552

13 여성의 전화 0.072 10.162

14 여성상담소 0.065 9.18

15 교육청 0.064 9.028

16 코바 0.057 8.12

17 보건소 0.043 6.148

18 쉼터 0.039 5.548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039 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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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78.58%

‘전반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

단내 79.927%(Eigenvec: 0.565)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검찰은 53.048.%(Eigenvec: 0.37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범

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 검찰,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높은 순위로 나

타났다.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20 Wee 0.034 4.802

21 청예단 0.033 4.72

22 임시숙소 0.028 3.962

23 홈닥터 0.027 3.878

24 청소년진흥원 0.018 2.548

25 사회복지센터 0.017 2.433

26 법원 0.011 1.519

27 가정법원 0.004 0.499



제5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체계의 개선방안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71

제5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체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관련된 기관들이 매우 많으며, 그 성

격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단순히 업무

협력 계약으로는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

율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상에서 역할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 기관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유관

기관들 간의 협력네트워크에서 다급성을 요구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신

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Hub)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행위자(노드)와 행위자(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심조직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연결중심

성의 결과를 살펴 볼 수 있다. 연결중심성은 특정 기관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기

관과 얼마나 활발한 연계활동을 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인접중심성은 한 기관

과 다른 기관 사이의 거리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인접중심성이 높을수록 정

보, 영향력, 지위에 대한 확보와 접근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범

죄유형에서 경찰은 협력네트워크 상 연결중심성이 타 기관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

타난 것을 확인되었다. 또한, 협력네트워크에서 중심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매개중심성과 위세중심성 결과 또한 경찰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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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분석을 고려한다면, 경찰조직이 일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다양한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경찰이 서비스 지원현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협력네트워크의 지원

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적 단위로서 전국 251개 지역에 경찰서가 분포되어 있어, 범죄

피해자 보호의 능동적인 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

찰은 1년 365일, 24시간 특정범죄에 치우치지 않고, 강력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

정폭력, 학교폭력, 재산범죄 등 모든 범죄유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수사 및 범죄피

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

기관 및 민간단체는 여성·아동·노인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특정 범죄유형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기관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전문적 지원영역으로 심리적 상담 및 치료를 위

한 기관들이다. 이러한 지원기관들은 이와 관련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일 순 있으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하

지만, 경찰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관기관들과 지원 협력

체계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통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지자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의 핵심이 경찰과 지

자체 그리고 지역 내의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대부분의 경찰서가 지자체와 동일한 관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를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셋째, 경찰은 형사사법 분야의 최일선 기관으로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

저 접하게 되는 기관이다.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바로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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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위해서는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협력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의 협력대상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과 관련하여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의 협력네트워크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

본적으로는 동종분야나 동종분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피해

유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및 일반 강력범죄, 재산범죄 등과 관련된 

협력단체의 모든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와 행위자간

의 연결된 수를 측정하는 인접중심성 통하여 범죄피해자 협력네트워크 상의 주요 

대상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총 15

개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로 있었으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

찰, 지자체, 스마일 등의 순위로 인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총 12개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로 있었으며, 경찰, 검찰, 해바라기, 여

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순위로 인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총 15개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로 있었으며, 경찰, 검찰, 성

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순위로 인접중심성이 높게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총 17개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 내의 행

위자로 있었으며,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청예단 등의 순위로 인접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경찰이 행위

자간의 연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검찰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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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범죄유형별 인접중심성 결과

순위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1 경찰 경찰 경찰 경찰

2 범피센터 검찰청 검찰청 검찰청

3 검찰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센터(해바라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4 지자체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지자체

5 스마일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예단

6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지자체 범피센터

7 여성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청

8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센터(해바라기)
가정폭력상담소

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센터(해바라기)
범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Wee

10 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 아동보호전문기관 1366 여성상담소 사회복지관

12 가정폭력상담소 임시숙소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 1366 보건소 쉼터

14 코바 쉼터 청소년진흥원

15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센터(해바라기)

16 건강가정지원센터

17 가정법원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범죄유형에 모두 연결된 유관기관은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 지자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범죄에서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범죄에서만 협력관계가 나타난 기관

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의 경우 스마일센터, 홈닥터, 코바 등이 있었으며, 성폭력의 

경우 임시숙소가 있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쉼터 등이 있

었으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청예단, 교육청,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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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청소년진흥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유형에 따라 협력관계의 기관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협력네트워크의 

유관기관간의 연결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도시의 경우 비교적 다

양한 기관들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협력기관의 수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

터는 충남지역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동에 많은 불편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차등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협력네트워크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적 차별화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위해서 상담, 

의료, 법률, 경제, 주거, 복지 등에 대한 협력관계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구성하여 서

비스의 연계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들은 제공 가능한 전문가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형화되기 때문에, 피해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피해자와 혹은 기관과 연계될 지원기관은 달

라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적 치료서비스

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대학병원을 연계할 수 있다.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내용에 대한  인지와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의 대한법

률구조공단이나 법사랑위원, 법률홈닥터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범죄피해

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계로 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구성 기관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갖

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네트워크의 구성

에 있어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특히 주무기관에 따

라 성격이 매우 달라 연계하여 지원하는데 있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있어 경찰의 중립적인 역할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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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찰과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협력네트워크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

적으로 경찰과 검찰 양기관의 협력관계는 타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일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하

여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사건 유형에 따라 어떠한 협력기관을 연계해야 범죄피

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

하였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업무를 담당하

는 경찰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매뉴얼”을 지방청 

단위로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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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에서의 경찰 역할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다양한 유관기

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연결이다. 이러한 협력네트워

크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며, 지원내용을 조정하고, 각 기관 간에 중복된 업

무를 방지하며, 타기관에 지원을 의뢰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계체계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네트워킹 하는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유관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

과 협조적인 연계역할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다른 기관들과 서로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개 혹은 중개자적 역할의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과 타기관으로부

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측정하는 위세중심성의 결과를 살펴 볼 수 있다. 

매개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의 의사소통의 흐름에 효과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범

죄유형에서 경찰은 협력네트워크 상 매개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타 기관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협력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범죄 및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며, 두 번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경제·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된 다양한 업무를 종합

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예산상의 문

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경찰을 제외한 

범죄피해자 관련 유관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을 완벽하게 제공한다는 것 또한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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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유관기관들

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경찰에서도 장기적 방안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등의 분야와 범죄피해자가 요구하는 각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관련 유관기관을 연계해 주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허브 역할에 보다 집중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첫째, 신변보호의 위험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시키는 등 신

변보호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신변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능별 협조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문화를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1) 둘째, 협력네크워크의 중심 기

관으로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

공하고 관리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경찰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각

각 지원분야별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계해주는 매개·중계자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의 조기 경감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단체를 ‘범죄피해자 조기원조 단체’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경찰이 

범죄피해자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및 감독을 전적으로 법

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에 근거

하여 경찰에게 범죄피해자의 지원단체를 지정하고 감독권한을 부여한 것과는 대조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개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 개입자인 경찰에 보다 많은 현장 통제 권한을 부여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한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경찰청은 범죄자로부터 보복 당할 우려 등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원터치 112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를 지급, 운용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안경

이나 손목시계, 밴드형 기기를 일컫는다. ‘착용가능(웨어러블) 긴급호출기’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호출기의 구조요청(SOS) 단추를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된다.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신고시스템에 

‘긴급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해 112상황실에서는 구조요청(SOS) 단추 작동 시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즉시 인지하여 신속한 출동 지령을 하고, 112신고 시 시스템 상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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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10년에 범죄피해자의 금전적 이원을 위하여 벌금 전입금 6%의 비

율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법무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보

건복지부 등에서 이에 대한 기금을 각각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수용, 교화 등에는 약 3조원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은 2015년 현재 약 867억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벌금에 대한 전입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경찰이 현장 최일선 기구로서 다양한 범죄피해자

들에 대한 보호 관련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경찰에게는 임시숙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인 약 2억 4천만원(0.4%) 정도만이 지

급되고 있다.

2015년도 피해자보호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전국센터 및 스마일센

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82억 6천만원(15.3%),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비가 165억 3천4백만원(30.6%),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가정폭력 지원 단체 운영비

가 289억 4천3백만원(5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균형한 예산 집행으로 인하여 매우 부족한 재원 속에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확대와 피해자 권리고지 의무화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업무

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최일선에서 만나 관

련 전문 민간기관에 협력·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보다 많은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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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시사점

이 연구의 의의는 크게 이론적 의의와 실용적 의의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론

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네트워크 분석을 경찰학 및 범죄학 분야에 적용하였다

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가 주로 경찰공무원 또는 범죄피

해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에 비해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의 그 구조를 파악하여 그 이론적 체계를 갖춘 연구

를 하였다는 데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협력기관들 간의 협력영역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단순히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의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본 것이 아닌, 전반적인 업무와 함께 범죄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 영역을 개발하여 각 영역에서의 네트워크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는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에서의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통해 숨어있는 구조의 패턴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각 영역별로 어떠

한 구조를 나타내는지, 그 구조에서 어느 협력기관이 어느 영역에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보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을 통하여 그 구조를 면밀히 

밝혀냄으로써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경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그 역할

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경찰의 역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내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간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그 안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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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학문적·실용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집단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의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유형에 따라 12-7개의 관련 이

해관계의 대표집단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

조를 대상으로 대표집단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 집단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집단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연구결과 일반화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을 활용한 사례

연구의 특성이 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이해집단 간의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기법의 한계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은 특성 상 

관계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인과성까지 밝혀

내지는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의 특성을 실증적 또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

기관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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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경찰서와 관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간에 구축된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설문조사에서 제시하신 귀하의 

의견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 연구책임자 : 정육상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공동연구자 : 박주상 교수(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해양경찰학부)

□ 연구보조자 : 이미화(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HP: 010-3339-9859 / E-mail: goodpolice@naver.com ]

  설문요령 : 각 설문의 항목에 귀하께서 생각하신 기관(업체)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例 : 코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사회복지과), 해바리기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 ◌◌상담소, 학교, ◌◌병원, ◌◌쉼터, 자방대,

녹색어머니회, ◌◌위원회, 여성의 전화, ◌◌보험회사, 교통사고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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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업체)는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력관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업체)의 명칭 5개(소)를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2. 귀 기관(업체)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심리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력관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업체) 명칭 5개(소)를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3. 귀 기관(업체)는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력관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업체) 명칭 5개(소)를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4. 귀 기관(업체)는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력관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업체) 명칭 5개(소)를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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